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5. 8. 7.>

유해성심사의 방법(제23조제5항 관련)

1.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할 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ㆍ결정하여야 한다.

가. 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ㆍ신뢰성

나.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추가ㆍ보완이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

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추가ㆍ보완되어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ㆍ신뢰성

라. 임의로 제출된 자료 등의 적정성ㆍ신뢰성

마. 영 제3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라 화학물질을 평가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가. 반응성, 가연성 등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으로 인한 위험성

나. 급성독성, 자극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일시적 섭취 또는 단기간에 직접 노

출로 인한 유해성

다. 반복투여독성, 발암성, 변이원성(유전독성), 생식독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반복적으로 섭취하거나 노출로 인한 유해성

라. 수생생물독성, 육생생물독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유

해성

마. 분해성, 생물농축성, 옥탄올/물 분배계수 등에 대한 평가 결과 환경으로의

일시적 또는 반복적 유출로 인한 유해성

바. 환경으로의 배출 가능성

사. 외국에서의 규제 상황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유해성 시험항목별로 구체적

인 심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